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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2

냉동 문어

사례 개요Ⅰ

사 례 번 호

쟁 점 사 항

최종 수출국

최종 원산지

NY N358480 (2026.02.05.)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스페인

모로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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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식용

재료

모로코 • 문어

미상 • 소금, 가공보조제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상세
공정

모로코 • FAO 어업구역 34에서 모로코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문어 어획

스페인

• 세척 및 오존 처리를 통해 소독

• 소금 및 가공보조제를 계량하여 혼합

• 1차 포장 및 냉동

• 블로잉(표면 얼음 막 형성) 및 글레이징(수분 제거 및 얼음 막 균일화) 처리

• 금속 검출

• 최종 포장 및 라벨링

사실관계Ⅱ

판정 결과Ⅲ

�CBP의 판정�
 �수산물의 원산지 판정은 어떤 국가의 영해 내에서 포획되거나 채취되지 않는 한, 기국주의(Law of the 

Flag)에 기초하여 선박이 게양한 국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함

포장STEP 5

· 문어 어획

 최종 수출

Sourcing Manufacturing Export

문어 수입STEP 1

세척 및 소독STEP 2

블로잉 및 글레이징 처리STEP 4

소금 및 가공보조제와STEP 3

모로코 스페인 스페인

 포장ST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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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른 국가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실질적인 변형을 가할만한 공정이 수행된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함

 �본 사례에서 CBP는 스페인에서 이루어진 문어에 대한 가공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모로코로 판정함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모로코 

시 사 점Ⅳ

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판정 시 어획한 수산물의 원형이 변형될 정도로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새로운  

상품으로서 용도나 편의성 등이 증대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나, 상품별로 판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유사 판정 사례를 참고하는 것을 권고함 

물품명 냉동 넙치

사례번호 NY N346762 (2020.04.16.)

쟁점사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스페인 

- FAO 어업구역 21에서 넙치 어획 

- 선박에서 세척, 머리 제거, 내장 제거, 꼬리 제거 수행 후 냉동

• �중국 

- 지느러미 제거 및 스테이크 모양으로 절단 

- 최종 포장

판절 결과 • �중국에서 수행되는 가공으로 인해 넙치가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정 

물품명 냉동 오징어 링

사례번호 NY N344668 (2025.01.14.)

쟁점사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아르헨티나 

- FAO 어업구역 41에서 오징어 어획 후 냉동

• �중국 

- 오징어 해동, 껍질 및 내장 제거 

- 링 형태로 절단 

- 포장 및 냉동

판절 결과 • �중국에서 수행되는 가공은 해당 오징어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음

수산물에 대한 CBP의 참고 판정 사례


